
- 1 -

대        법        원

제    부

판         결

사       건 도 폭 범죄 처벌등에 특 법 통신매체이2016 21389  (

             용 란)

  고  인 고인 

상  고  인 검사

원 심  결 울동부지 법원 고 노 결2016. 12. 1. 2016 147 

 결  고 2017. 6. 8.

  

주       문

원심 결  고 사건  울동부지 법원에 송 다, .

  

이       유

상고이 를 단 다  .

공소사실  요지  1. 

고인  해자  식당  동업 면  게 었는데 경 해자  , 2013. 10. 16. 18:20

 계를 면  찍  해자  나체 사진 장 이  이 사건 사진이라 다  다2 ( ‘ ’ )

른 사람과 함께 있는 해자에게  카카 톡 신 를 이용 여 송 다. 

이 써 고인  자   욕망  거나 만족시킬 목  통신 매체를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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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 심이나 감  일 키는 그림  상 에게 도달 게 다.

원심  단  2. 

원심  다 과 같  사 들  내 워 검사가 출  증거들만 는 고인이 송  

 이 사건 사진이  심이나 감  일 키거나 고인에게 자신 또는 해

자   욕망  거나 만족시킬 목 이 있었다고 인  부족 고 달리 인, 

 증거가 없다는 이  이 사건 공소사실  죄  단  심 결  고 1

죄  단 다.

가 고인이 자신   여 이 사건 사진  송 다거나 이 사건 사진  . 

  심  느 다는 해자  진  그  믿  어 다.

나 고인  이 사건 공소사실 재 일시에 카카 톡 신 를 이용 여 해자에  . 

게 사진  상  직  송  것이 니라 자신  사진이 장 어 있는 드롭 스 

리 이 에 속   있는 인  주소를 링크  뿐이다.

다 고인  상당  간 동  해자  계를 지해 는데 이 사건 사진    . , 

포함 여 해자에  이 해자  사에 여  것이 닌 것  

보인다. 

라 이 사건 당시 고인과 해자  계가 탄에 이르 다고 볼 는 없고 고인  . , 

이 이 사건 사진  이용 여 해자를 는 도가 있었다고 인  어 다.

마 고인이 이 사건 사진  송  것  해자  동  래에  이 사건 사  . 

진  보여주 는 목 이 있었  뿐 이를 어 이 사건 사진 내용이 자에게 공개3

거나 해자  여   심  느끼게 는 목  없었다고 보인다.

고인  이 사건 공소사실 재 일시 부  며   해자가 자신에게 상통 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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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여 나체를 보여주어 카카 톡 신 를 통해  이 사건 사진  송 다고 

진 고 있고 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재 행  이 에 상 신  벗고 있는 , 

해자  남편 사진  고인에게 송 도 다.

법원  단  3. 

가 폭 범죄  처벌 등에  특 법 이  폭 처벌법이라 다 조는   . ( ‘ ’ ) 13

자  또는 다른 사람   욕망  거나 만족시킬 목  우편 컴퓨“ , , 

그  통신매체를 통 여  심이나 감  일 키는 말 향 그, ‘ , , , 

림 상 또는 건 이   심  일 키는 그림 등이라 다  상 에게 , ’( ’ ‘ )

도달 게  사람  처벌 고 있다 폭 처벌법 조에   통신매체이용 란” . 13 ‘

죄는  자 결 권에 여  심  일 키는 그림 등  개인  사에 ’ ‘

여 지  권리를 보장   것   자 결 권과 일  인격권  ’

보 사회  건  풍속 립  보 법익  다, .

자  또는 다른 사람   욕망  거나 만족시킬 목 이 있는지 여부는   ‘ ’

고인과 해자  계 행  동  경 행  단과 법 행  내용과 태양, , , , 

상  격과 범  등 여러 사  종합 여 사회통 에 추어 합리  단

여야 다 또   심이나 감  일 키는 것  해자에게 단  부끄러. ‘ ’

움이나 불쾌감  어 인격  존재  심이나 모욕감  느끼게 거나 싫어

고 미워 는 감  느끼게 는 것  사회 평균인   도 에 는 것

 미 다 이  같   심 또는 감   여부는 일 이고 평균 인 . 

사람들   여 단함이 타당 고 특히  심  경우 해자  같  , 

별과 연  일 이고 평균 인 사람들   여 그  여부를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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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다 법원 고 도 결 헌법재 소 고 ( 2008. 9. 25. 2008 7007 , 2016. 12. 29. 

헌 결  등 참조2016 153 ).

폭 처벌법 조에   심  일 키는 그림 등  상 에게 도달 게   13 ‘

다라는 것  상 이  심  일 키는 그림 등  직  는 경우뿐만 ’ ‘

니라 상 이 실  이를 인식   있는 상태에 는 것  미 다 라  행’ . 

자  사  그 내용 웹페이지  격과 사용  링크  구체 인 식 등 모든 , 

사  종합 여 볼  상 에게  심  일 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

이지 등에  인  링크 를 보내는 행 를 통해 그  같  그림 등이 (internet link)

상 에 여 인식  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  이를 직  달 는 것

과 다를  없다고 평가 고 이에 라 상 이 이러  링크를 이용 여 별다른 , 

 없이  심  일 키는 그림 등에    있는 상태가 실  조

었다면 그러  행 는 체  보   심  일 키는 그림 등  상 에게 도, 

달 게 다는 구 요건  충족 다고 보 야 다.

나 자 심증주 를 규  사소송법 조가 증거  증명  법  자 단  . 308

에 도   것  그것이 실체  진실 견에 합  이다 라  증거 단. 

에  권 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원  사실인  면  공 차에  인식  

내용과 조사  증거를 남 없이 고 여야 다. 

증거  증명  법  자 단에 맡겨  있 나 그 단  논리  경험 에 합  

여야 다 사재 에  죄  인   심증  도는 합리 인 심. 

  여지가 없  도이어야 나 합리 이 없는 모든 가능  심   도에 

이를 것 지 요구 는 것  니며 증명 이 있는 것  인 는 증거를 합리 인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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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가 없이 심 여 이를 척 는 것  자 심증주  계를 벗어나는 것  허

용 지 는다 또  범죄사실  증명  드시 직 증거만  이루어 야 는 것  . 

니고 논리  경험 에 합 는  간 증거 도   있 며 간 증거가 개별, 

는 범죄사실에   증명  가지지 못 라도 체 증거를 상   

래 종합  고찰  경우 그 단독 는 가지지 못 는 종합  증명 이 있는 것

 단 면 그에 해 도 범죄사실  인   있다 법원 고 ( 1998. 11. 13. 

도 결 등 참조96 1783 ).  

다 원심 결 이  에 면 다 과 같  사실  인   있다  . .

고인  해자  식당  동업 면  게 어 경부  내연  계를   (1) 2012. 4.

지해 나 경부  채   등  사이가 좋지 게 었다, 2013. 8. .

고인  경부  경 사이에 해자에게  인생  이  (2) 2013. 10. 16. 17:44 18:00 ‘

미 죽어 죽 면 놀 이 없어  고 이 고 노냐 등  ????.’, ‘ @@@@@’, ‘ ?????’ 

폰 자 시지를 보냈다.

고인  같  날 경 해자에게 폰 카카 톡 신 를 이용 여 이   (3) 18:17

사건 사진  장이 장 어 있는 드롭 스 리 이 에 속   있는 인  1

주소 링크 인  주소 생략 를 이어 경 라는 시지를 경 다시 ( 1 ) , 18:18 ‘ ’ , 18:20ㅋㅋㅋ

이 사건 사진  다른 장이 장 어 있는 드롭 스 인  주소 링크 인  주소 1 ( 2 

생략 이    개  드롭 스 인  주소 링크를 합 여 이 사건 인  링크라 )( ‘ ’

다 를 경 해 잘 보란 말이야라는 시지를 경 시지를 ) , 18:24 ‘ ’ , 18:30 ‘ ’ ♥♥♥♥♥

보냈다.

해자는 같  날 경 고인에게 폰 카카 톡 신 를 이용 여 좋    (4) 21:47 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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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 잘 어 내가 잘 간직 게 쓸 가 생겼 라는 시지를 보냈고 이어 경 ~ . ‘ , 21:55

지 집 남편 고 있어  마시고 얘  다 고 있어 난 후 해 다 어놓고 나니’ ‘, ’ ‘, ’ ‘, ’

라는 시지를 보냈다‘ .

고인  사 에  조사  당시 이 사건 사진  해자를 고 보  (5) ‘

낸 것이 니라 고인   만족  해  보낸 것이 맞고 그 에 계를 했  , 

추억들  사진  다시 새 게 고 보낸 것이라고 진 다’ .

해자는 사 에  이 사건 당시 해자가 고인에게 남편과    (6) ‘

면  가계 에 여 다 이야 다고 말  는데도 고인  해자가 남편과 

 는 동 에도 계속 카카 톡 시지를 보내 고 해자  나체 사진  보낸 , 

것  인 는 간 놀라고 스러워 폰  닫 다고 진 다 해자는 ’ . 1

심법 에 도 같  내용  진  다.

라 다 과 같  사 들  종합해 보면 고인이 자   욕망  거나 만  . , 　 

족시킬 목  통신 매체를 통 여  심이나 감  일 키는 그림  상

에게 도달 게 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 충분히 인   있다.

이 사건 사진  고인이 해자  계를 면  찍  해자  나체 사진  (1) 

 해자뿐만 니라 해자  같  별과 연  일 이고 평균 인 사람들

  도 에 추어  심이나 감  일 키는 그림이나 상에 해당

다. 

해자는 고인 부  이 사건 사진   당시 남편에게 고인과  계   (2) 

등에 해 솔직 게 얘 를 고 있었  것  보인다 해자가 이 사건 사진  . 

인  직후 고인에게 카카 톡 시지를 보내 이 사건 사진  추후 증거  사용  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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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타낸 에 추어 이 사건 사진  보는 간 놀라고 심  느 다고  해

자  사 과 심법  진  신  인 는 것이 경험 에 부합 다1 .  

고인이 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  보낼 당시 같이 보낸 폰 자 시지    (3) 

카카 톡 시지  내용에 추어 고인  이 사건 당시 단 히 해자에게 이 사건 , 

사진  보여주 는 목 만  가지고 있었다 보다는 사이가 나 진 해자에게 이 

계를  사진  보 고 있다는 사실  리고 해자에게 자신과 내연 계에 있

었다는 사실  상 시킴 써 자신   욕망  만족시키거나 해자에게 보복이나 

고통   목  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  보낸 것  보인다 고인이 사. 

에   진 도 이에 부합 고 이 사건 에 고인과 해자  사이가 좋  당, 

시 고인이 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과 같  종  사진  보낸 이 없다.

에  본 법리에 추어 고인이  이 사건 사진이 장  이 사건   (4) 

인  링크를 해자에게 보낸 것 이를 통해 해자가 이 사건 사진   여 , 

인식   있는 상태가 조 었고 실질  이 사건 사진  직  달 는 것과 같

므  심  일 키는 그림 등  상 에게 도달 게  경우에 해당 다, .

이 사건 사진이 해자  동 를   것인지 여부 고인에게 이 사건   (5) , 

사진 내용이 자에게 공개 거나 해자  여   심  느끼게 는 목3

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 구 요건이 니다  해자  동 를 . 

 었다고 라도 이 사건 사진  해자에게 도달 게  당시 해자  

사에 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 란죄가 립   있다. 

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 일시부  며   고인에게 상통 를 통  (6) 

여 나체를 보여주었는지 여부나 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 행  이 에 상 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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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고 있는 해자  남편 사진  고인에게 송 는지 여부도 이 사건 공소사

실  립 여부  직 인 이 없다. 

마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 범죄  증명이 없다고  원심  단  증거    . 

증명  단과 평가에  법리를 해 거나 논리  경험  법 에 여 자, 

심증주  계를 벗어나 사실  잘못 인  법이 있다 이  지 는 검사  . 

상고이  주장  당 다.

결  4. 

검사  상고는 이  있 므  원심 결  고 사건  다시 심리 단 도    , ․

원심법원에 송  여 여 법  일  견  주 과 같이 결 다, .

  

재 장      법       보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법       권 일  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주  심      법       재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